
정 정 신 고 (보고)

2025년 07월 31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미래에셋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(금-재간접형)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4월 17일

3. 정정사유 

항목
정정요구ㆍ명령

관련 여부
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

요약정보<투자

비용>

아니오 펀드 결산에 

따른 재무정

보 등 주요 

수치 업데이

트

- 총보수· 비용(피투자집

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

업데이트

제2부. 13. 보

수 및 수수료

에 관한 사항

아니오 - 총보수· 비용(피투자집

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

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

데이트

제3부. 집합투

자기구의 재무

 및 운용실적 

등에 관한 사

항

아니오 -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

업데이트

제5부. 4. 가. 

이해관계인과

의 거래내역

아니오 -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

역 업데이트

제2부. 10. 라. 

이 집합투자기

구에 적합한 

투자자 유형

아니오 펀드 결산에 

따른 변동성 

값 업데이트

97.5% VaR: 28.79% 97.5% VaR: 29.96%

제2부. 14. 나. 

과세

아니오 소득세법 및 

법인세법 개

정사항 반영

(1)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

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

없는 것이 원칙

<중략>

(1)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

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

없는 것이 원칙

<중략>



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

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

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

습니다.

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

액 × 환급비율*

* 환급비율 : (과세대상

소득금액 / 국외원천과

세대상소득금액) 단, 환

급비율 >1 이면 1, 환급

비율 <0 이면 0으로함.

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

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

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

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

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

(판매사 등)가 투자자에

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

자자가 납부할 세액(이

자· 배당소득)에서 투자

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

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

합니다. (2025년 1월 1

일 이후부터 적용)


